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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울 고 등 법 원

제 24민 사 부

결

사       건 2011나77575  사해행 취소등

원고, 항소인 ●●● 

소송 리인 변 사 ○○○

피고, 피항소인 ◎◎◎ 

소송 리인 변 사 ○○○

1심 결 원지 법원 2011. 8. 9. 고 2010가합17140 결

변  종 결 2012. 9. 18.

 결  고 2012. 10. 11.

주 문

1. 1심 결  다 과 같이 변경한다.

 가. 피고  소외 ◇◇◇ 사이에 2010. 3. 5. 체결  별지 (1) 재 상계계약  취소한

다.

 나. 원고  나 지 청구를 각한다. 

2. 소송 용  80%는 원고가, 나 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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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취지 항소취지

 1심 결  취소한다. 

 택 , 소외 ◆◆◆과 소외 ◇◇◇ 사이에 2009. 9. 18. 체결  별지 (2) 재 각 

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한 2008. 7. 11.자 매매계약(이하 ‘이 

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  해 계약(이하 ‘이 사건 해 계약’이라 한다)  취소하고, 

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  이에 하여 이 결 일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

연 5%  에 한 원  지 하라. 

 는, 피고  소외 ◇◇◇ 사이에 2010. 3. 5. 체결  별지 (1) 재 상계계약(이하 

‘이 사건 상계계약’이라 한다) 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  이에 하여 이 

결 일 다 날부  다 갚는 날 지 연 5%  에 한 원  지 하라.

 (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  주  청구를  첫 번째 청구   변경함

과 아울러 당  주 ․  병합청구를 택  병합청구  변경하 다.)  

이 유

1. 인정사실

 다  각 사실 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거나, 갑 1 증  1, 2, 갑 2 증  1 내

지 5, 갑 3 증  1, 2, 갑 4 증, 갑 7 증  1 내지 14, 갑 8 증  1 내지 

6, 갑 9 증  1, 2,  1 증,  2 증  1, 2,  3 내지 5, 10 증,  

11 증  1, 2,  12 증,  13 증  1 내지 5,  14 증  1 내지 4  각 

재에 변  체  취지를 종합하여 인 할 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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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원고  피고에 한 이 사건 자 등채권  존재

  1) 원고는 ◇◇◇에게 아래  재  같이 3회에 걸쳐  7억 5,000만 원  소

익  월 3%, 상 일  상 요구일 부  30일 이내  하여 각 자 내지 여하

다(이하 ‘이 사건 자 등채권’이라 한다).

  2) 원고는 이 사건 자 등채권에 하여 2009. 6. 18. 지 법원 천안지원 2008

타경23445  부동산임 경매 차에  근 당권부 채권자  295,781,635원  당

았 며, 2009. 1. 12. ◇◇◇  우자인 소외 □□□ 부  ■■■ 골프회원권(입회

액 1억 2,000만 원)  양도 고 소외 △△△를 상   골프회원권에 한 명 개

차이행청구  소를 하여 2011. 11. 17. 울고등법원 2010나63159  승소

결  았다. 

  3)  당  295,781,635원과  골프회원권 입회 액 상당액 1억 2,000만 원  모

 아래  번 1번 재 자 등채권  원리 에 충당할 경우, 이 사건 변 종결일

인 2012. 9. 18. 재 원고  피고에 한 이 사건 자 등채권  합계액    

재  같이 1,102,188,803원이 다. 

<이 사건 자 등채권>

순번 투자 ․대여원금 투자 ․대여일시 수익률1)
투자 ․대여원리금(원)

(2012. 9. 18. 기준)

1 3억 원 2007. 4. 10. 30% 87,233,492원

2 3억 원 2008. 6. 4. 30% 686,311,475원

3 1억 5,000만 원 2008. 10. 1. 30% 328,643,836원

합계 7억 5,000만 원 1,102,188,803원

1) 원고  주장에 라 이자 한법 소  한이 인 연 30%를 용하  한다(이자 한법 2조 1항, 이자 한법 2조 1

항  고이자 에 한 규  각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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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◇◇◇ 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계조항  포함하는 이 사건 조 에 갈 하는 결

 

  1) ◇◇◇는 2008. 7. 11. ◆◆◆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2)에 하여 매매

 31억 원 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 체결하면 , 이 사건 계약  5억 원  3억 

원  계약 당일에, 나 지 2억 원  2008. 7. 12.에, 이 사건 잔  8억 원  2008. 7. 

28.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한 소 권이 등 차  이행과 동시에 각 지 하  

하고, 나 지 매매  18억 원  그 지 에 갈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한 근

당권(이하 ‘이 사건 근 당권’이라 한다)  피담보채 인 소외 ▲▲▲  소외 농 동

조합 앙회에 한 출 채 를 인 하  하 다. 그 후 ◇◇◇는 ◆◆◆에게 이 

사건 계약   잔  모   지 하 나, 이 사건 근 당권  피담보채 를 인

할 편이 지 못하여 ◆◆◆ 부 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한 소 권이 등

는 겨 지 못하 다.

  2) 피고는 2009. 1. 19. ◇◇◇에 한 자  내지 여 채권(이하 ‘피고  자

등채권’이라 한다) 13억 원  청구채권  하여 원지 법원 2009카단100204  ◇

◇◇  ◆◆◆에 한 이 사건 매매계약  해  인한 이 사건 계약   잔 채

권 13억 원에 하여 채권가압 결  아 그   결 이 ◇◇◇에게 송달 었

다.

  3) 피고는 ◇◇◇에 한 1심 사재 차[ 원지 법원 2009고합158, 166(병합), 

200(병합)  특 경 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  (사 ) 등 피고사건] 진행 

에 ◇◇◇를 상  원지 법원 2009 963  그  사 범행  인하여 생

2) 이 사건 매매계약  목 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인근 여러 필지  토지에 한 일부 지분이 포함 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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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 사건 해제계약】

1.  사건 각 동산 등에 하여 ◆◆◆과 ◇◇◇는 2008. 7. 11.  매매  31

억 원  하는  사건 매매계약  체결한  다.

2. 계약  5억 원  하고,  8억 원  하 , 동시에 ◆◆◆  에  

사건 각 동산  담보  제공하고 정 어 는 농협협동조합 앙회  출  

18억 원  ◇◇◇가 승계  하 , 에 ◆◆◆  ◇◇◇ 터  사건 계약

   합계 13억 원   사실  다.

3. 그러나 그간 ◆◆◆  수차  촉에  하고 ◇◇◇  사정  ◇◇◇가 승계

 하  ◆◆◆  농협협동조합 앙회  출  18억 원  승계절차를 행

하  않는 등  해  ◇◇◇에 한 전등 를 하  함에 라,  사건 

 2008. 7. 28. 터 현  생   출  , 각종 제

공과 , 리비 등  체를 ◆◆◆  신 담하는 등 ◆◆◆  해가 계  생

고 는 형편 다.

4.  같  사정 하에 에 ◆◆◆과 ◇◇◇  원만한 합   사건 매매계약  해

체하  다 과 같  합 한다. 

 가. ◇◇◇  책사   사건 매매계약  합  해제 는 점  감안하여  사건 

계약  5억 원  ◆◆◆에게 하  하고 에 하여 ◇◇◇는 민 ․형사상 어

한  피해  상  신청하여 2009. 6. 24. 합  손해 상액 1,297,520,000원  

이에 한 2009. 4. 17.부  다 갚는 날 지 연 20%  에 한 지연손해  지

 명하는 가집행 고부 상명  았다. 

  4) ▽▽▽ 변 사3)는 ◇◇◇를 리하여 2009. 9. 18. ◆◆◆과 사이에 아래  같  

내용  이 사건 해 계약  체결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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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 제 하  않  한다( 하 ‘  사건 계약  포 조항’ 라 한다).

 나.  사건  8억 원  미 수원 원 2009타채13659호 채 압류  전

(채  피고, 채무  ◇◇◇, 제3채무  ◆◆◆)  들어  므  ◆◆◆  ◇◇

◇에게   환해  수는 없고 ◆◆◆     사건  채  피고에

게 전  해 주고, 만약 다른 채  채 가압류 등  효   사건과 

경합 는 것  확정 판결 는 경 에는   다시 피고 터 ◆◆◆  환

아 민   민사집행  등에  정한  집행공탁  하  한다( , 여하한 경

에든  간에   ◇◇◇에게  않는다는 점  해하  한다).

 다. ◆◆◆과 ◇◇◇는  사건 매매계약  해제하  합 하   상  사건 매

매계약  합 해제  하여 상호간에 체  민사 ․형사상  제 나 청 를 

하  않  원만하게 합 한다.

  5) 피고는 2009. 9. 18.  가집행 고부 상명 에 하여 원지 법원 2009타채

13659   가압  13억 원  8억 원  본압  이 하는 채권압   부명

(이하 ‘이 사건 채권압   부명 ’이라 한다)  아 그   명 이 ◇◇◇에

게 송달 었다.

  6) 피고는 2009. 9. 21. 이 사건 해 계약  이 사건 채권압   부명 에 하

여 ◆◆◆ 부  부  8억 원(이하 ‘이 사건 부 ’이라 한다)  지 았다. 한

편, 2009. 10. 15. ◇◇◇에 한 항소심 사재 차[ 울고등법원 2009노1964  특

경 범죄 가 처벌 등에 한 법  (사 ) 등 피고사건]에  ◇◇◇  피고 사이

에 사합 가 이루어  상책임    범 가 명 하지 않다는 이   상

3) ◇◇◇가  사사건  인해 2008. 12. 경 구속․ 감 었  에 ▽▽▽ 변 사(  사사건에  ◇◇◇  변 인

이  법 법인 ○○○  담당 변 사 다)가 ◇◇◇를 리하여 ◆◆◆과 사이에 이 사건 해 계약  체결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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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 신청이 각하 었다.

  7) 피고는 2009. 8. 17. ◇◇◇를 상  원지 법원 2009가합18802  약 청

구소송  하 는데,  법원  2010. 2. 11. 아래 2항 재 상계조항(이하 ‘이 사

건 상계조항’이라 한다)  포함하는 아래  같  내용  조 에 갈 하는 결 (이하 

‘이 사건 조 에 갈 하는 결 ’이라 한다)  하 고, 이에 하여 이 법 간 내

에 이 신청 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 에 갈 하는 결  2010. 3. 5. 었

다.

【  사건 조정에 갈 하는 결정】

1. 피고가 2007. 11. 16. 터 2008. 8. 28.  ◇◇◇에게 투 한 원 에 한 환채

(또는 해 상채 )  약정에 한 당  채   15억 원  확 한다.

2. ◇◇◇  피고에 한 8억 원 상당  환채 (피고가 제3채무  ◆◆◆ 터 수

한 전  상당 원)과 피고  ◇◇◇에 한 제1항  채   같  원  상계

하  한다.

3. ◇◇◇는 2010. 3. 30.  피고에게 제1항  채 에  제2항과 같  상계한 나

 원  7억 원  한다. 만  ◇◇◇가    원  하  아

니한 에는 미  액에 하여  다 날 터 다 갚는 날  연 20%  비

 계산한 연 해  가산하여 한다.

4.  5. 《생략》

 다. 이 사건 해 계약  조 에 갈 하는 결  당시 ◇◇◇  재산상태

  ◇◇◇는  사사건  인하여 22명  피해자에게 십억 원 상당  손해 상채

를 부담하게 는 등 이 사건 해 계약  조 에 갈 하는 결  당시 이미 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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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상태에  있었고, ◆◆◆에 한 이 사건 잔 채권 내지 그 변 인 이 

사건 부  상당  부당이득 채권4)이 이 사건 해 계약 이후부  이 사건 조 에 

갈 하는 결   이 지 사이에 ◇◇◇  사실상 일한 재산이었다.  

2. 이 사건 해제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

 가. 원고  주장

  원고는, 채 자인 ◇◇◇가 채 과  상태에  ◆◆◆과 사이에 이 사건 해 계약

 체결함 써 익자 는 득자인 피고  하여  이 사건 잔 채권에 한 

강 집행  식   피고  자 등채권  사실상 우 변 도  하  뿐 아

니라 이 사건 계약  포 조항  인해 자신  일 채권자들  공동담보에 공하여지

는 책임재산에 이 사건 계약  상당  감소를 래하 므 , 이 사건 해 계약  원

고 등 다른 일 채권자  이익  해하는 사해행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, 피고를 

상  사해행 에 해당하는 이 사건 해 계약  취소  그 원상회복  이 사건 

부   구한다. 

 나.   단

  채 자가 책임재산  감소시키는 행 를 함 써 일 채권자들  한 공동담보  

부족상태를  는 심 시킨 경우에 그 행 가 채권자취소  상인 사해행 에 해

당하는지 여부는, 그 목 이 채 자  체 책임재산 가운데에  차지하는 , 

자  도, 법 행  경  목 이 갖는 당   그 실 단인 당해 행  

상당 , 행   는 상황  불가피 , 채 자  익자 간 통모   같  

공동담보  부족 험에 한 당사자  인식  도 등 그 행 에 나타난 여러 사  

4)  사사건  항소심 재 차에   상명  신청이 각하 에 라 ◇◇◇는 피고에 하여 이 사건 부  상당  부당

이득 채권  가지게 다( 법원 1993. 1. 15. 고 92다38812 결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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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  고 하여, 그 행 를 궁극  일 채권자를 해하는 행  볼  있는

지 여부에 라 종 단하여야 한다.5)

  이러한 법리에 추어 이 사건 해 계약이 원고를 롯한 다른 일 채권자  이익  

해하는 사해행 에 해당하는지에 하여  살피건 , 이 사건 해 계약 당시 ◇◇

◇가 채 과  상태에 있었고, 이 사건 잔 채권이 ◇◇◇  사실상 일한 재

산이었 며, 이 사건 해 계약 직후에 피고가  가집행 고부 상명 에 하여 이 

사건 잔 채권에 하여 이 사건 채권압   부명  아 ◆◆◆ 부  이 

사건 부  지 았  앞에  인 한  같 나, 이 사건 해 계약  체결 경

  이 사건 채권압   부명  종국결과 등에 나타난 다 과 같  사 , 즉 

① 이 사건 매매계약  ◇◇◇  귀책사 (이 사건 근 당권  피담보채  인  

이행지체 등)  합 해  것인데, 부동산 매매계약이 매 인  채 불이행  이  

해 는 경우 부당하게 과다한 것  볼  없는 한 이미 한 계약  상당  

약  몰취하는 것이 통상 인 거래 행인 , ②  사사건  항소심 재 차

에   상명  신청이 각하 에 라 피고는 ◇◇◇에 하여 이 사건 부  상당

 부당이득 를 부담하게 는  등  종합하여 보면,  같  사 만  

이 사건 해 계약  원고 등 다른 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 라고 단 하 는 어

고, 달리 이를 인 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  라  원고  이 부분 각 청구는 나 지 에 하여 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

 없다. 

3. 이 사건 상계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

5) 법원 2010. 9. 30. 고 2007다2718 결, 법원 2011. 3. 10. 고 2010다52416 결, 법원 2011. 10. 13. 고 2011다

28045 결 등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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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원고  주장

  원고는 피고  ◇◇◇가 이 사건 상계조항  포함하는 이 사건 조 에 갈 하는 결

에 하여 이 신청  하지 않 써 이를 시킨 것  실질   사이에 

이 사건 상계계약  체결한 것과 다름이 없고, 이 사건 상계계약  원고 등 다른 일

채권자  이익  해하는 사해행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, 익자인 피고를 상  

사해행 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계계약  취소  그 원상회복  이 사건 부  

상당  부당이득  구한다. 

 나. 사해행 취소청구 부분에 한 단

  1) 피보 채권  생 

   원고  이 사건 자 등채권이 이 사건 상계조항  포함하는 이 사건 조 에 갈

하는 결 이  이 에 생하  앞에  인 한  같 므 , 원고는 이

를 피보 채권  하여 이 사건 사해행 취소권  행사할  있다. 

  2) 채 자  사해행   사해 사

    이 사건 상계조항  포함하는 이 사건 조 에 갈 하는 결 에 하여 피고는 

 채 자인 ◇◇◇도 법 간 내에 이 신청  하지 않 써 이 사건 조 에 

갈 하는 결 이 2010. 3. 5. 었  앞에  인 한  같 , 이에 이르

지  앞  인 한  같  일  과  체  악하여 보면, 어도 이 사

건 조 에 갈 하는 결  일인 2010. 3. 5.에는 피고  ◇◇◇ 사이에 이 사건 상

계계약  체결하  하는 합 가 시 나마 있었다고 이 상당하다. 

   다  에  살핀  같이 이 사건 상계계약이 이 사건 조 에 갈 하는 결

 식   체결 는 하 나, ① 채권자  단독행 인 민법상  상계  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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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상계계약  상  채 를 면 시키는 것  내용  하는 계약 6) 채 자  

재산권  목  한 법 행 에 해당하는 , ② 조 에 갈 하는 결 에 하여 소

 간 내에 이 신청이 없 면 그 조 에 갈 하는 결  재 상  해  동일

한 효 이 있는 (민사조 법 34조 4항 참조), ③ 소송행 가 동시에 실체법상  

법 행  질  가지는 경우, 컨  소송상  상계, 청구  포 ․인낙,7) 재

상  해 등  채권자취소권  상이 다는 것이 통 인 견해인 8)( 한 소송

행 가 아니라 실체법상  법 행  질도 공 하고 있는 재 상  해 등  

법 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 가 행하여진 경우, 채권자가 그 소송행  효  

다  하여 재심  청구하는 것  행법상 허용 지 아니하고, 채권자취소권  

드시 법원에 소를 하는 법  행사하여야 하고 소송상  공격 어 법 는 

행사할  없 므  소송 차  안  해 는 도가 통상 인 경우  다르며, 채

자  익자 내지 득자 모 에게 사해 사가 인  에만 그 소송행 가 채권자취

소  상이 므  그 소송행 에 하여  상  법 상  지 를 보 할 

필요 도 상  크지 않다고 할  있다9)) 등  종합  고 하여 보면, 이 

사건 상계계약도 이 사건 사해행 취소권 행사  상이   있다.

   마지막  앞에  인 한  같이 ◇◇◇가 채 과  상태에  일 채권자 

 한 사람인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상계계약  체결하 다면, 피고는 다른 일 채권

자에 우 하여 채권  만족  얻는 면 그 범  내에  공동담보가 감소 에 라 원

고 등 다른 일 채권자는 종 보다  불리한 지 에 놓이게 므 ,10) 이는 곧 원고 

6) 법원 2005. 4. 28. 고 2005다3113 결 참조.

7) 인천지 법원 1996. 12. 18. 96가합4356 결 참조.

8) 편집  곽 직, 민법주해(Ⅸ) 채권(2), 사(1995), 816~817쪽 참조. 

9) 울지 법원 2003. 7. 28. 2002가합28338 결 참조.

10) 상계계약도 상계가 가지는 간이한 변 단  능(자동채권  동채권  변 하는 것과 사하다)과 담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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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다른 일 채권자  이익  해하는 사해행 에 해당하고,11) 이러한 경우 채 자  

사해 사는 추 다.12) 

   욱이 이 사건 조 에 갈 하는 결  어 재 상  해  동일한 효  

갖게  경우 이 사건 상계조항  포함하고 있어 별도  집행 차 없이 곧  이행  

효과가 생하는 에 추어 보면, 피고  ◇◇◇가 이 사건 상계조항  포함하는 이 

사건 조 에 갈 하는 결 에 하여 소  간 내에 이 신청  하지 않 써 

이를 시킨 것  ◇◇◇가 피고에 한 15억 원 상당  자 등채  변 를 

하여 는 그 변 에 갈 하여 자신  사실상 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  상당  

부당이득 채권  피고에게  이 ․귀속시킨 것에 다름 아닌 , 이는 그 

실질에 있어 채 자가 자신  책임재산  특 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

가 없는 것  볼  있는 특별한 사 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 , 이 에 도 그 

사해  부 하  어 다.13) 

  3) 소결

   라  이 사건 상계계약이 사해행 에 해당함  이  그 부  취소를 구하는 

원고  이 부분 청구는 이  있다.

능(자동채권  만족  하여 동채권에 하여 강 집행하는 것과 사하다)  가지  이다.

11) 채 자  재산이 채  부를 변 하 에 부족한 경우에 채 자가 그  재산  어느 특  채권자에게 변 나 담보조

 공하 다면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  이익  해하는 것  다른 채권자들에 한 계에  사

해행 가 는 것이고,  같이 변 나 담보조  공  재산이 채 자  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 가 채권액

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( 법원 2007. 7. 12. 고 2007다18218 결, 법원 2009. 9. 10. 고 2008

다85161 결 등 참조). 

12) 채 자가 자  일한 재산인 부동산  매각하여 소 하  쉬운  꾸거나 타인에게 상  이 하여 주는 행

는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채권자에 하여 사해행 가 다고 볼 것이므  채 자  사해  사는 추 는 것이고, 이

를 매 하거나 이   자가 악 가 없었다는 입증책임  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( 법원 2001. 4. 24. 고 2000다

41875 결, 법원 2005. 10. 14. 고 2003다60891 결 등 참조). 

13) 법원 2009. 1. 15. 고 2007다61618 결, 법원 2011. 12. 22. 고 2010다103376 결 참조. 라  채권자는 승소

결이나 재 상  해, 집행증  등  통하여 집행  얻게 는데, 소 권이 등 청구소송에  청구  인낙이나 재 상

 해 등과 같이 별도  집행 차 없이 곧  이행  효과가 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과 에  채 자가 조하는 행

만 도 사해 이 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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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한 단

  1) 익자  악

   이 사건 상계계약이 객  사해행 에 해당하는 경우 익자  악 는 추

다.14) 

  2) 원상회복청구  가부

   피고가 이 사건 상계계약  취득한 익   타  재 이 아니라 이 사건 

부  상당  부당이득 채  소멸 내지 면 라고 하는 재산상  이익인데, 이 

사건 상계계약이 사해행  취소 는 경우에는 그 취소  효과  인하여 당연히 

원고는 피고에 한 계에  이 사건 부  상당  부당이득 채권이 부 하여 ◇

◇◇가 이를 여 히 보 하는 것  취 할  있고, 그 결과 피고는 그 취소에 른 

원상회복  상이 는 어떠한 익도  이상 보 하지 않는 이 므 ,  나아

가 원고가 피고를 상  이 사건 부  상당  부당이득  등에 한 원상회복  

청구할 여지는 없다.15)  

  3) 소결

   라  이 사건 사해행 취소권  행사에 른 원상회복  피고에 하여 이 

사건 부  상당  부당이득  구하는 원고  이 부분 청구는 이  없다.

 다. 보 (이 사건 결  후  원․피고  법 상 지 )

  민법 406조에 한 채권자취소  원상회복  모든 채권자  이익  하여 그 효

이 있는 것인 (민법 407조), 채 자가 다  채권자  1인( 익자)에게 담보를 

공하거나 변 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한 사해행 가 어 채권자들  1

14) 법원 2010. 4. 29 고 2009다104564 결 등 참조. 

15) 법원 2003. 8. 22. 고 2001다64073 결 등 참조.



- 14 -

인  사해행  취소소송 에 하여 그 취소  원상회복이  경우에 사해행

 상 인 익자는 그  채권이 사해행  당시에 그  존재하고 있었거나 는 

사해행 가 취소 면  그  채권이 부 하게 는 결과 본래  채권자  지 를 

회복하게 는 것이므 ,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407조에 하여 그 취소  원

상회복  효  게 는 채권자에 포함 다고 할 것이고, 라  취소소송  

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  채 자  재산에 한 강 집행  신청하여 그 차가 개

시 면 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  갖추어 강 집행 차에  당  요구할 권

리가 있다.16) 

  이러한 법리에 추어 살피건 , 이 사건 사해행 취소권  행사하는 원고는  

그 상 인 피고도 민법 407조에 하여 사해행  취소  원상회복  효  

는 채권자  집행권원  갖추고 사실상 원상회복  ◇◇◇  재산 즉, 이 사건 부

 상당  부당이득 채권에 하여 강 집행  함 써 각자  채권  실행과 만

족  얻   있다.

4. 결  론

  그 다면 원고  이 사건 청구는  인 범  내에  이  있어 인용하고, 나 지 

청구는 이  없어 각할 것인데, 1심 결  이  결  달리하여 부당하므 , 피

고  항소를 일부 아들여 1심 결   같이 변경하  하여 주 과 같이 

결한다. 

재 장      사 상

16) 법원 2003. 6. 27. 고 2003다15907 결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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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사 심  경

            사 태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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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(1)

상계계약

 피고  ◇◇◇ 사이에 2010. 3. 5. 원지 법원 2009가합18802  약  청구소송에

 조 에 갈 하는 결  식   체결  피고  ◇◇◇에 한 부  8억 원

(◇◇◇가 2009. 9. 21. 원지 법원 2009타채13659  가압 를 본압  이 하는 

채권압   부명 에 하여 ◆◆◆ 부  한 부  8억 원) 상당  부당이

득 채권과 ◇◇◇  피고에 한 15억 원 상당  자 등채권   등액에  

소멸시키  하는 상계계약. 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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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(2)

부동산 목록

1. 용인시 흥구 xxx 311-11  566㎡  

2.  지상 철근 크리트조 경사스라 지붕 2  단독주택 

1  113.19㎡ 

2  95.51㎡ 

지하1  120.20㎡.  .


